
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3. 6. 20.>

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(제18조 관련)

1.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

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

운영하는 시설의 종류
시설기준 인력기준

가. 산림복지단지 1)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산림

복지시설 중에서 「산림문화

ㆍ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(이하

이 표에서 “자연휴양림”이라

한다) 및 같은조제5호에따른

치유의 숲(이하 이 표에서

“치유의 숲”이라 한다)을 포함

하여 3종류 이상의 산림복지

시설을 갖출 것

2) 각 산림복지시설은 나목부터

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

기준에 적합할 것

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

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

종류별로 나목부터 사목까

지의 규정에 따른 인력기

준에 적합할 것

나.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

있는 시설의 규모, 종류 및 설치

기준은「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

법률 시행령」 별표 1의4에

적합할 것

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

법률 시행령」 별표 2의

기준에 따라 숲해설가 또는

숲길등산지도사를 배치할

것

다. 「산림문화ㆍ휴양에

관한 법률」 제2조

제3호에 따른 산림

욕장(이하 이 표에서

“산림욕장”이라 한다)

산림욕장 안에 설치할 수 있는

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

「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

시행령」 별표 2에 적합할 것

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

법률 시행령」 별표 2의

기준에 따라 숲해설가 또는

숲길등산지도사를 배치할

것

라. 치유의 숲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

시설의규모, 종류및설치기준은

「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

시행령」 별표 3에 적합할 것

「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

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4

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

따라 산림치유지도사를



배치할 것

마. 「산림교육의 활성

화에 관한 법률」

제12조에 따른 유아

숲체험원

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

법률 시행령」 별표 3 제1호

및 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

할 것

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

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

제4호의 기준에 따라 유아

숲지도사를 배치할 것

바. 「산림교육의 활성

화에 관한 법률」

제13조에 따른 산림

교육센터

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

법률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부

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기준에

적합할 것

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

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

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전문

인력을 배치할 것

사. 법 제10조제1항제4

호에 따라 산림청장

이 지정하는 시설

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을

갖출 것

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

에 따라 인력을 배치할 것

2.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

별표 5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

비고

제1호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운영시설의 종류별 인력

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시설의 종류별 인력기준을 충족

하는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그

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
